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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방조범에게도 권리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저작권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여책임 등을 주장한 사안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하 ‘ISP’)인 피고가 반복적인 
침해가 이루어진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접근 차단을 피고의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요청
하겠다고 저작권자들과 최초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위 미국 법원에서의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당 합의의 시
사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어스링크와 영화제작사들 간의 불법 복제 사이트 차단 합의 및 그 
시사점

2022. 6. 28. “Ava”, “I Feel Pretty” 등과 같이 공중에 잘 알려진 영화들에 대한 저
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Voltage Holdings, LLC, Wonder One, LLC 등의 영화제작사들
(이하 ‘원고들’)은 미국 기반의 유명 ISP인 Earthlink, LLC(이하 ‘어스링크’)를 상대로 저
작권 침해에 기초한 기여책임을 묻는 소를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어스링크의 사용자들이 가장 유명한 P2P(peer to peer) 파일 
공유 프로토콜들 중 하나인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
였는데, 비트토렌트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토렌트 파일들을 정리하여 안내하여 주는 토렌
트 사이트들에서 파일 제공자로서 YTS를 다수 소개하고 있고, YTS는 예전부터 미국 정
부가 발행한 문헌3)에서 악명 높은 불법 복제물 제공자로 지목되어 온 바 있으므로 어스
링크는 YTS 등을 통해 제공된 파일들을 통해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당연히 기
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원고들은 어스링크의 사용자들이 자신의 
어스링크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YTS에 계정을 등록하고, 그 계정을 이용하여 YTS로부
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6장에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법인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도 
제512조에서 ISP의 책임 제한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어스링크와 같은 ISP로서는 자

3) USTR, 2014 Out-of-Cycle Review of Notorious Markets, 2015. 3. 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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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어스링크 사용자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
다거나(actual knowledge의 부존재) 혹은 침해행위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나 정
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apparent knowledge 또는 소위 red flag knowledge의 
부존재)는 반박을 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소송의 흐름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달도 채 되지 않은 2022. 9. 
13. 바로 재판부에 당사자들 사이에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그
로부터 몇 주 뒤 이 사건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을 종결해달라는 요청을 재판부
에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은 2022. 10. 5. 전격 종결되었다. 

그에 따라 공개된 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즉, 위 합의 조건에는 피고 어스링크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 지급, 피고 어스링크 
자체의 행위 금지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고 어스링크가 자신의 인프라
를 판매한 AT&T, Time Warner’s Comcast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불법 복제 
토렌트 사이트인 YTS에 대한 접속을 막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것만이 포함되었고, 원고들
은 그 요구만으로 합의를 수용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는 미국 기반의 ISP가 영화제작자를 포함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특정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수용하겠다고 한 최초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스링크와 같은 ISP 입장에서도 특정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과연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지속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을 수 있다. 

4) 1:19-cv-00169-LEK-KJM, Doc. #77 (D. Haw. 2020)
5) 1:19-cv-00413-SOM-KJM, Doc. #25 (D. Haw. 2019)

해외에서 운영되는 웹사이트 “YTS” (yts.mx)의 운영자인 Senthil Vijay Segaran 및 
Techmodo Limited를 상대로 한 Venice PI, LLC et al. v. Nguyen Dinh Manh 
et al. 판결4)과 Wicked Nevada, LLC v. Senthil Vijay Segaran 판결5)에서 해당 
운영자들이 YTS가 원고들의 영상을 포함한 미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영상들을 무단 
복제하기 위한 토렌트 파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어스링
크)로 하여금 연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피고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미국 내 서버에서 
YT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할 것
을 피고에게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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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와 같은 합의 이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지만 며칠 뒤 원고들은 자발
적으로 AT&T 및 Time Warner’s Comcast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한다.6)

결국 저작권자인 원고들로서는 특정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
는 결론을 장기간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얻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며

ISP와 저작권자 사이의 신속한 합의를 보여준 이번 사안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ISP 책임 제한 조항을 가장 먼저 도입했던 미국에서 소위 ‘통지 후 삭제
(notice-and-takedown)’ 제도와 실제 저작권 보호 사이의 간극이 확인되었고, 그 간극
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
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통지 후 삭제’ 제도 아래서 저작권자들은 결국 ISP 등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 절차에 임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 뿐이고, 
그럼에도 결국 문제 되는 불법 복제 사이트들을 결국 운영을 계속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번과 같은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한 문제 해결에 대하여 미국 법원을 
넘어 미국 의회7)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유사한 ISP 책임 제한 조항들을 가
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유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https://torrentfreak.com/earthlink-will-ask-wholesale-providers-to-block-pirate-site-yts-221005/ (2023. 1. 10. 최종 방문)
7) 참고로 미국의 Thom Tillis 상원의원(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분과위원장)이 2020. 12. 22.자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실제로 ‘통지 후 삭제(notice-and-takedown)’ 제도를 ‘통지 후 삭제유지(notice-and-staydown)’ 제도로 변경하는 안
을 담고 있다. Tillis Releases Landmark Discussion Draft to Reform the Digital Millennium Copyr... (senate.gov)
(2023. 1. 10. 최종방문)

https://torrentfreak.com/earthlink-will-ask-wholesale-providers-to-block-pirate-site-yts-221005/
https://www.tillis.senate.gov/2020/12/tillis-releases-landmark-discussion-draft-to-reform-the-digital-millennium-copyright-act

